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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결혼 패널티’를 ‘결혼 어드밴티지’로,
신생아 특례 대출 등 소득 기준 대폭 완화

- 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연 1.3억원 → 2억원 확대
-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연 7.5천만원 → 1억원 확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“민생토론회 

후속조치 점검회의”에서 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 대출, 신혼부부 버팀목 

전세자금 대출의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.

 ㅇ 이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

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,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

기존 보다 상향하여 ‘결혼 어드밴티지’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이다.

□ 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* 및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** 대출 시, 

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7천만원, 25백만원 상향된다.

   * 당초1.3억원 → 완화2억원,  ** 당초75백만원 → 완화1억원

 ㅇ 먼저,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(‘23년생부터 적용)한 가구에 

대해 시행 중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에 연소득 1.3억원 이하 가구까지만 

지원 가능했으나 연소득 2억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.

 ㅇ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, ’23.10월 한 차례 소득 요건을 

상향*하였으나,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

요건(5천만원 이하)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, 소득 기준을 

연소득 7.5천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1억원 이하까지 상향한다.

    * 연소득 6천만원 → 연소득 7.5천만원

□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은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

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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